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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확인학습 (제14회)  ●

※ 다음 지문을 읽고 O ․ X를 표시하시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과 벌
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
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에 대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이종의 죄에 대하여 징역
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한 경우, 형법 제
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
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3.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
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
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
다.(   )

4.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자수가 성립되
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뉘
우침이 없는 자수라거나, 이미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

5.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방식이
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

6.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
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
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
수감경을 할 수 없다.(   ) 

7.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
하게 되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
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

8.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범인의 연령, 성별,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
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
하여야 한다.(   )

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인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

10.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을 종료
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한 경우,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위 확
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상해죄 등 범행 이후 진행된 재심심판절차
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해죄 등 범행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누범으로 가
중처벌할 수 없다.(   )

11.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
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
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 

1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13. 상습범 중 일부가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면 나머지가 누범기간 
경과 후 행해졌더라도 전부가 누범관계에 있다.(   )

14.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집행을 면제받고 또 
후에 복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타가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누범가중은 정당하다.(   )

15.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
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
는 그 전과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소정
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

16. 사형을 법률상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 

17.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

18.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
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3년의 기간 내에 기수에 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
이다.(   )

19.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또는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
고를 유예할 수도 있다.(   ) 

20.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
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
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
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
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
다.(   )

21.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
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대한민국 1등 경찰학원

26년 1차대비     담당 : 임 종 희 교수 cafe.naver.com/impaper64

26.1차대비 형법총론 확인학습 14회

 2

임종희 형사법

기적같은 점수! 형사법을 전략과목으로 Miracle 형사법!    임종희 형사법
- 2 -

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22.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

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
다.(   ) 

23.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
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
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 

24.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
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5.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26.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자유
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이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에
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게 하는 경우, 그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
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인 경우, 준법경영을 주제
로 하는 강연과 기고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27.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군법 적용 대상자
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
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
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다.(   )

28.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29.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권리
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
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

30.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
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
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
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제62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집행
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위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때
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32.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
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

33.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
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4.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

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된다.(   )
35.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
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

36.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7.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

38.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한 판
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

39.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자격
정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40.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
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   )

41.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
적 한계가 있으므로,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
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
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

42.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
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
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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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희 형사법

기적같은 점수! 형사법을 전략과목으로 Miracle 형사법!    임종희 형사법
- 3 -

(정답 및 해설)

1. (○) 대판1997.8.26. 96도3466    
2. (○) 대판2006.3.23. 2006도1076
3. (○) 대판1995.7.25. 95도391
4. (○) 대판2005.4.29. 2002도7262
5. (○) [1]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

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
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
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2] 한편형법 제55조 제1항은 형벌의 종류에 따라 법률상 감경의 방법
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 또는 유
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기징역형을 감경할 경우에는 ‘단기’나 ‘장기’의 
어느 하나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함을 의미한다는 것은 법문상 명
확하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에 대한 법률상 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
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이 아닌 장기 또는 단기 중 어느 하나만을 2분의 1로 감
경하는 방식이나 2분의 1보다 넓은 범위의 감경을 하는 방식 등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해자 공소외 1을 폭행하고, 같은 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공소외 2의 가슴을 찔렀으나 피해자 
공소외 2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 피해자 공소외 2의 옷만 찢
어지게 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폭행 및 특수상해미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제1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대해서는형법 제258조
의2 제3항,제1항,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
1심이 선택한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특수상해
미수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어 제1심은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해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감경한 뒤(특수상해미수죄의 형기가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로 되었다), 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을 하되 특수상해미수죄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7년 6월)
보다 특수상해미수죄와 폭행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7년)가 낮으
므로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징역 6월 이상 7년 이하)을 결정하
였다. 그리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
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
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다(대법원2021. 1. 21.선고
2018도5475전원합의체 판결).

6. (○) [1]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
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
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

다.
[2]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3]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
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
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
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
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
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1. 12. 22.선고2011도12041
판결).

7. (○) 대판2009.12.10. 2009도11448             
8. (X)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성별X), 지능과 환

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
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양형의 조건, 제51조). 

9. (○)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
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호에서 정
한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러므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부분에서 ‘이들 죄’라 함은, 앞의 범행과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으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의4 제5항 각호에 열거된 모든 죄가 아니라 앞의 범죄와 
동종의 범죄, 즉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 죄(절도죄·야간주거
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를 의미하고, 누범관계에 있
는 앞의 범행이 ‘이들 죄’와 동종의 범죄일 것을 요한다.

[3] 준강도미수죄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절도죄·야간
주거침입절도죄·특수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기록
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다른 전과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하여 그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2024. 1. 25.선고2023도14307판결).

10. (○) [1]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
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확정판결의 존재 내지 효
력을 부정할 수 없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결이 확
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2019. 6. 20.
선고2018도20698전원합의체 판결).

[2]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
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재심판
결이 확정된 때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대
법원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3]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상해죄 등을 범하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9556&q=2018%EB%8F%845475&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8947&q=%EB%B6%80%EC%9D%B8%ED%95%98%EB%8B%A4%EA%B0%80%20%EC%A0%9C2%ED%9A%8C%20%EC%A1%B0%EC%82%AC%EB%A5%BC%20%EB%B0%9B%EC%9C%BC%EB%A9%B4%EC%84%9C&nq=&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30842&q=2023%EB%8F%8414307&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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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는 이유로 제1심 및 원심에서 누범으로 가중처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누범전과인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
절차에서 재심대상판결 중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효력
을 상실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를 적용한 부분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
졌고, 상해죄 등 범행 이후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징역 8월을 선
고한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였
으므로, 더 이상 상해죄 등 범행이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이 끝
난 후 3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대법원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결국, 전범의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전범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후범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11. (○) 대판1996.5.10. 96도800
12. (X)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累犯)
으로 처벌한다(제35조 제1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13. (○) 대판1985.7.9. 85도1000
14. (○) 대판1986.11.11. 86도2004
15. (○) 대판2010.9.9. 2010도8021

16. (X)  제55조(법률상의 감경)  1.사형 2.무기 4.자격상실만 암기하
고, 나머지는 모두 2분의 1로 한다.

①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17. (○) 대판1982.9.14. 82도1702
18. (X)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
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
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19. (X)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
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
를 유예할 수는 없다(대판1988.6.21. 88도551).

20. (○)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
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대판2003.2.20. 
2001도6138 전합).(   )

21. (○)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대판2003.12.26. 2003도3768).
22. (○) 대판1973.12.11. 73도1133전원합의체판결
23. (○) 대판2007.2.8. 2006도6196     
24. (○) 대판2002.2.26. 2000도4637             
25. (X)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
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26. (○) 대판2008.4. 11. 2007도8373
27. (○) 대판2012.2.23. 2011도8124,2011전도141 
28. (X)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2항)
29. (○) [1]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

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
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
찰 대상자에 한해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3]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
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
력할 것(제4호)”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사회봉
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4]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의 권리
와 법익에 대한 제한과 침해에 해당하므로 죄형법정주의 또는 보안
처분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이 사건 특별준수사항도 피고인의 범행
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의한 사회봉사명령
의 특별준수사항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20. 11. 
5.선고2017도18291판결).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게 영리를 목적으
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7건의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2017년 말까지 이 사건 개발제한행위 위반에 따른 건축물 등을 모
두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이하 ‘이 사건 특별
준수사항’이라고 한다)을 부과한 원심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의 특
별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다.

30. (○) 대판2010.3.25. 2010도8

31. (X)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
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제62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위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제64조 제1항) 

32. (X)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
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제72조 제1항). 

33. (○) 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73
조의2 제1항).

34. (○)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45869&q=2017%EB%8F%8418291&nq=&w=trty&section=trty_tot&subw=&subsection=&subId=&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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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희 형사법

기적같은 점수! 형사법을 전략과목으로 Miracle 형사법!    임종희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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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
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괄호 안의 3가지 자격이 정지된다(당연정지). 다만,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형법 제43조 제2항). 

35. (○)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70조 제1
항).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
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6. (○) [1]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
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3조의2 제1항).

[2]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동조 제2항).

37. (X)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가석방의 실
효, 제74조).

38. (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선고유예의 실효, 제61조 제1항).

39. (X)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
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40. (○) [1] 검사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
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청구를 할 수 있
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형법 제64조 제2항).

[2] 집행유예 선고 취소결정이 가능한 시적 한계와 더불어 제1심과 항
고심법원은 각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제출 기회를 실질적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법원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함으로써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
한 사회 내 처우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조화롭게 
달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2023. 6. 29.자2023모1007
결정).

41. (○)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여부의 심리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고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
다(대법원2023. 6. 29.자2023모1007결정).

42. (○) [1] 구 형법 제59조 제1항은 형의 선고유예에 관하여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
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
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단서에서 정
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
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피
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2022. 4. 14.선고2020
도18305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01735&q=2023%EB%AA%A8100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301735&q=2023%EB%AA%A8100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save=Y&bubN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92101&q=%EC%84%A0%EA%B3%A0%EC%9C%A0%EC%9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92101&q=%EC%84%A0%EA%B3%A0%EC%9C%A0%EC%98%8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0&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0#//

